
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
산자부 , 3000㎡이상 신축 … 국공립학교·정부출연·출자기관도

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국·공립학교나 정부출연기관 등도 일정규모

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.

산업자원부는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촉진법 시

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

대체에너지 의무사용기관에 포함되는 곳은 ▲정부출연기관 ▲정부 투자·출자·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

체가 자본금의 50%이상을 출자한 회사 ▲정부출자기업 ▲국·공립학교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곳 등이

다. 교도소와 군부대도 의무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.

산자부는 의무사용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

도록 했다.

특히, 의무사용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은 대체에너지 이용 여부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표로 활용할 수 있

도록 하는 한편, 산자부는 의무사용기관의 의무화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발표함으로써 대체에너지 보

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.

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센터도 설치키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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